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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
운영비보조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
21335480

문유식
21335489

이승혜
21335490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
총사업비 총
877,000천원

[국비] [시비]
877,00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사회문제 해결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선정해 지원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자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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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1,050,000

(x-)
1,465,000

(x-)
877,000

(x-)
△588,000

(x-)
△40

자치단체경상보
조금

(x-)
1,050,000

(x-)
1,465,000

(x-)
877,000

(x-)
△588,000

(x-)
△40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사회적기업,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

발굴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사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(’16.6)
-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

육성계획(사회적기업과-7438호, ʼ12.8.13)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ʼ12년 ~ 계속
○ 추진배경
-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도모
- 사회적경제기업간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) 또는 유사 업종간 협업을 통한

사회적경제 규모화(scale-up) 사업으로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
○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 육성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○ ’16년 선정사업 지원금
31,417,000*12개

= 377,000천원

○ ’17년 신규사업(사회적기업 부문) 지원금
40,000,000*10개

= 400,000천원

○&apos;17년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혁신형 사업
25,000,000*4개

= 10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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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877,000

- 대 상 : (예비)사회적기업(준비기업, 컨소시엄),

사회적협동조합(컨소시엄)
- 참여방법 : 공모·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공모분야 : 사회서비스, 제조업기반, 사회적경제·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
- 사업기간 : 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(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

지원)
- 지원규모 : 최대 1억(초기사업비 5천만원, 추가사업비 5천만원),

컨소시엄 최대 2억
○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협동조합 분야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
- 대 상 : 협동조합 연합회·협의회, 협동조합 컨소시엄,

사회적협동조합(컨소시엄)
- 참여방법 : 공모·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공모분야 : 전략모델 발굴, 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시설 구축

등
- 지원규모 : 최대 1억이내(사회적협동조합 최대 5천만원 이내)

□ 추진경위
○ ʼ12.08. 사회문제 하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
○ ’16.01.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’16년 사업 선정·지원 및

’15년 사업 중간평가 계획
○ ʼ16.03. ʼ15년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
○ ʼ16.06. ʼ16년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실시
○ ʼ16.06. ʼ16년 혁신형사업 선정 및 초기사업비 교부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사회서비스, 제조업기반, 사회적경제？금융활성화 등 서울이 안고 있는

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혁신적

비즈니스 모델 육성
○ 협동조합 간 혁신형사업 추진을 통해 협업 구조를 촉진하여 민간역량강화

및 협동조합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원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공고 및 접수 → 현장실사 → 심사 → 최종선정 → 보조금 교부 →

사업추진 → 중간평가 → 사업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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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기본계획 수립 2017.01~2017.01

ʼ16년 선정사업 중간평가
및 사업추진 2017.02~2017.09 377,000 &apos;16년 선정사업 추가사업비 지원

ʼ17년 신규 혁신형사업
사업추진 2017.07~2017.12 500,000 &apos;17년 신규사업 사업비 지원

○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발굴, 육성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

협업활성화에 기여

2014년도

○ ‘13년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지원 : 4개 사업,

210백만원

○ ’14년 신규 혁신형 사업 및 사업비 지원 : 18개 사업, 866백만원

2015년도

○ ’14년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지원 : 16개 사업,

500백만원

○ ’15년 신규 혁신형 사업 및 사업비 지원 : 10개 사업, 527백만원

○ - ’12~’14년 서울시 혁신형 사업 성과분석 발표회 개최(’15.10)

2016년도

○ - ’15년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지원 : 10개 사업,

352백만원

○ - ’16년 신규 혁신형 선정 및 사업비 지원 : 19개 사업 856백만원

- 사회적기업 규모화 분야 : 12개 사업 566백만원

-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분야 : 7개 사업 290백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5
(x-)

1,050,000
(x-)
0

(x-)
0

(x-)
1,050,000

(x-)
1,026,823

(x-)
0

(x-)
23,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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